
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2,541,491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   
600

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0

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611

<사회복지과 소관> = 16,037,42016,037,420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    
- 01611

654,150○저소득 노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669○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9,275○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4,862○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=

24,000○결식노인 무료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1,129○사회복귀시설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1,120○경로당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1,806○노인복지양로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1,600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,800○노인보호주간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,600○노인단기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8,260○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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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28,998○노숙자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40,502○일반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2,532○시설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3,034○고용촉진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119,355○수급자 생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78,703○수급자 주거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9,300○금정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0,765○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00○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87,995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44,256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2,568○저소득 모자가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423○저소득 부자가정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184○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14,283○아동시설 보호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3,658○아동시설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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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657,377○보육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6,208○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817○결식아동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4,595○장애인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9,344○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1,308○장애인자녀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674○장애인등록 진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237○장애인보장구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2,527○장애인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8,607○장애인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130○장애인작업 재활시설 운영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7,534○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80,439○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금정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78○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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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910○아동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940○성폭력피해자 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96,666○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7,302○지역봉사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350○재활,사회적응프로그램실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250○푸드뱅크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504,0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0

6,504,071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     
621

<사회복지과 소관> = 6,504,0716,504,071시도비보조금 등               
- 01621

34,020○경로근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96,245○저소득노인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316○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86,880○노인교통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,200○무의탁 노인생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영세치매노인 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120○추석절 경로당위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종합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10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  국고보조금등        611-01  국고보조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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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07,827○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,798○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효도휴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24,000○결식노인 무료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,200○노인교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55○사회복귀시설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3,720○경로당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00○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6,284○노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4,681○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864○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0,765○노인요양시설 증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864○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4,100○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600○영락공원 민관협의회 주민감시단 활동비                    =

225,129○노인복지시설 보호수용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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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15,059○노인복지양로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2,400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1,200○노인보호주간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4,400○노인단기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8,142○노숙자쉼터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,000○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298○노숙자쉼터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,563○일반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1,920○수급자 생계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9,120○수급자 연료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9,775○수급자 자녀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긴급구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1,600○수급자 자녀학용품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500○본인부담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5,758○고용촉진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64,919○수급자생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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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22,338○수급자주거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,133○시설수급자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9,700○금정자활후견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641○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3,415○아동시설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982○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184○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91,836○아동시설보호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93,748○보육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552○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=

39,240○아동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○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75○아동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,920○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960○소년소녀가장세대 가사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40○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9○결식아동 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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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16,000○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200○소년소녀가장 학습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,800○아동시설 세탁부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○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6,000○시설아동 용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820○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○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책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,649○장애인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327○장애인 자녀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2,576○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674○장애인등록 진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3,420○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09○장애인 보장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5,368○장애인시설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,652○장애인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4,200○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=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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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회복지과 ]

예 산 액 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             목

장,관,항 목

207○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0○어린이날 시설보호 장애인 간식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=

14,627○장애인 작업재활시설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512○장애인시설 수용자 약품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0○장애인시설수용자 입원간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600○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925○장애인시설수용자 김장비 춘계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=

145,110○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금정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○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940○성폭력피해자 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4,583○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163○지역봉사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44○재활,사회적응프로그램실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250○푸드뱅크장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2,541,491합           계

600  보조금        620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  시도비보조금        621-01  시도비보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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